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[별지 제24호서식]

조 정 서

사건번호 접수일
  년     월    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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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사 자

수락일자
신청인 :    년  월  일            피신청인 :     년  월  일

  당사자 모두,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

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

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.

별첨 : 조정조항 1부

    년       월       일 

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청인

위원장 : ○○○ 인

조정 효력 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(확정판결 효력)이 있습니다.

 위원회 주소: 전화

전송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

[별첨]

조  정  내  용

  이 사건의 조정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1. (보수하는 시설)

2. (보수제외 시설)

3. (하자보수 기한)

4. (손해배상 및 지급기한)

5. (지체상금)

6. (협조의무) ○○○은 ○○○이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

다.

7. (청산조항)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주택의 하자보수 및 

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8. (비용부담) 이 사건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.

신청의 표시

신청취지

신청원인


